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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기농업 현황 *

안  수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서론 1)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필수 요소 중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단연 “식량”이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식량으로부터 에너지를 얻

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식량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태초부터 사람이 가

장 먼저 한 일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며 식량을 

자급자족하였다. 지금도 최빈국이나 개도국 대부분의 노동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며 삶

의 필수 조건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술 발달로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모든 노동인구가 농업에 뛰어들 필요가 없게 되었고, 기술

은 점차 다변화되어 오히려 식량과잉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1) 

  농업 생산성 증대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결

과를 가져왔지만, 무분별한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토양과 인간의 건강은 오히려 

퇴화되는 악영향을 야기하였다. 이에 농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유기농업 운동을 전개하였다.  

 * (crystalism14@krei.re.kr). 본고는 IFOAM에서 발간한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15”중에서 유럽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1) 장 지글러(2007).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갈라파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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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의 유기농업

2.1. 유럽 유기농업의 역사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식량이 부족했던 20세

기 초반까지는 화학농약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켰고, 농약은 세기의 획기적 발

명품으로 그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초창기부터 이 

화학약품 사용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유기농업은 중앙유럽과 인도에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 영국의 식물학자 알버

트 하워드(Albert Howard)는 1905년 인도의 전통적인 농법을 소개하며 기술을 전파하였

다. 유럽 외에 또 다른 시초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농학자 킹(F.H. King) 박사는 1909년 

중국, 한국, 일본을 여행하며 전통적인 거름, 기경과 일반적인 농법에 대해 연구하였

다. 킹 박사는 영구적 농업: 40세기의 농부들 2) 이라는 책을 발간하며 유기농업 역사

의 한 획을 그었다.

  유럽에서는 1924년 독일의 루돌프 스테이너(Rudolf Steiner)가 농업의 재개를 위한 

정신적인 기초 3)를 출간하여 유기농업 제도를 처음으로 정립하였고, 생물역학 농업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영국의 노드보른(Northbourne) 

1940년에 발간한 땅에 대해 생각하다 4)라는 책에서 농장을 유기체에 비유한 것에 대

해 영감을 얻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43년 발간된 살아있는 토양 5)의 저자인 이브 발포어(Evelyn B. Balfour)는 알버트 

호워드(Albert Howard)로부터 영향을 받아 영국 농장에서 유기농업과 전통농업을 비교

하는 과학적인 실험을 실행하였다. 이 후 1946년 영국에서는 토양협회가 설립되어 농

업인, 과학자, 영양학자들이 농법과 식물, 동물, 인간, 환경 간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

였다. 

  1947년에는 프랑스에서 의사와 소비자들은 농산물 재배에 이용되는 화학약품이 암

과 정신병을 유발한다고 비난하면서 유기농 원칙을 소개하였다. 1950년에는 지속가능

한 농업이 과학자들 사이에 화두가 되었으나 과학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화학적인 접

근을 시도하는 데만 집중하였다. 

 2) F.H. King(1911).“Permanent Agriculture: Farmers of Forty Centuries.”Courier Dover Publications. 
 3) Rudolf Steiner(1924).“Spiritual Foundations for Renewal of Agriculture.”
 4) Lord Northbourne(1940).“Look to the land.”Lightning Source Inc. 
 5) Evelyn B. Balfour(1943).“The living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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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국가 활동가 내용

1905 영국 알버트 하워드(Albert Howard), 식물학자 인도의 전통적인 농법을 소개하며 기술을 전파

1924 독일 루돌프 스테이너(Rudolf Steiner)
 ｢농업의 재개를 위한 정신적인 기초｣를 
출간하면서 유기농업 제도를 처음으로 정립

1940 영국 노드보른 (Northbourne)  ｢땅에 대해 생각하다｣ 발간

1943 영국 이브 발포어(Evelyn B. Balfour)  ｢살아있는 토양｣ 발간

1946 영국 농업인, 과학자, 영양학자
토양협회를 설립하여 농법과 식물, 동물, 
인간, 환경 간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 

1947 프랑스 의사 및 소비자
농산물 재배에 이용되는 화학약품이 암과 정신
병을 유발한다고 비난하면서 유기농 원칙 소개

1972 프랑스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IFOAM)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을 창설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유기 농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원칙과 실행에 대해 소통하고자 함

  1970년대에는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 1972년 프랑스 베르사유에 국제유

기농업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IFOAM)이 창설

되었다. IFOAM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유기 농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원칙과 실행

에 대해 소통하고자 설립되었다. IFOAM의 설립 이후 유기 농업에 대한 정의 및 농법

이 확립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기 농업운동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표 1  유럽의 유기 농업 발전 역사

자료: (http://kennuncorked.com/organic_history.html).  
 

2.2. 유럽 유기농업의 생산 및 시장현황

2.2.1. 유기농 재배면적

  전 세계 유기농지 면적의 27%가 유럽에 있을 정도로 유럽은 유기농 생산과 공급에 

관심이 높다. 2013년 기준 유럽의 농지면적의 2.4%인 1,150만 ha에서 약 33만 명이 유

기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 유럽연합 회원국은 농지면적의 5.7%인 1,020만 ha에서 26

만 명이 유기농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대비 유기농지는 30만 ha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유럽에서 최대 유기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으로, 160만 ha를 보

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순으로 각각 130만 ha, 110만 ha, 

110만 ha의 유기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 내에는 자국 내의 유기농지 면적이 전체농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도 

있다.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 8개국은 자국 내 농지의 10% 이상이 유기농지로 이용되

고 있는데, 특히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각각 31%, 19.5%, 16.3%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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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유기 농업은 축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작물재배 품목 중 

사료용 목초가 압도적인 생산면적과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기농지 

면적의 11%가 다년생작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130만 ha로 전체 다년생작물

의 8.3%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유기농 다년생작물을 재배하는 주요 국가는 스페인, 이

탈리아, 프랑스이며, 대부분 올리브, 포도와 견과류를 재배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사

과를 주로 재배하고, 발트3국6)은 장과류(漿果類, berry fruit)를 많이 생산하며, 본 품목

들은 유럽 전역에서 주스나 요거트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주요 유기농 작물의 발전

사료용   곡물   올리브   포도   건조 콩 유지작물 견과류  온대과수  채소   서류   감귤류 
 목초

단위: 천 ha

   자료: FiBL-AMI survey 2006, Organic Data Network 2015 재인용.

  <그림 1>과 같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유기농작물들은 높은 성장률을 보였

다. 특히 2013년 견과류, 포도, 온대과수는 각각 2004년 대비 258%, 249%, 215%의 성

장률을 보였으며, 견과류, 장과류(漿果類, berry fruit), 올리브의 경우 유기 농산물의 비

중이 더 높아질 정도로 발전하였다.  

  유기농을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쇠고기, 우유, 양고기 생산을 위해 유

기농 사육을 시작하였다. 유기농 분야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

는 추세이다. 방목용 소와 양을 대량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돼

지나 가금류와 같은 단위동물의 유기농 전환은 유럽연합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

 6)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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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에 대한 요구사항과 높은 사료비용으로 다소 복잡하며, 생산자에게 더 높은 비용 

부담을 안겨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에서는 유기농 전환이 빠른 속도로 성

장하고 있다. 

  축산업과 관련된 수치는 도축두수와 사육두수가 혼동되어 집계되기 때문에 다소 부

정확한 면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유럽에서는 2013년 기준 소 320만 두, 양 450만 두, 돼

지 70만 두, 가금류 3,500만 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007~2013년 동안 

가금류는 7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소7)는 50%, 돼지는 32%, 양은 29%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과 유럽연합에서 유기농 축산업은 관행축산업 대비 

0.5~4% 수준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기농 동물사료 조항과 돼지 및 가

금류의 높은 가격 프리미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2.2. 유기농 생산자, 가공업체, 수입업체

  유럽의 유기농 생산자는 2013년 기준 33만 명8)으로 전 세계 유기농 생산자의 1/6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 내 최대 유기농 생산자 보유국은 터키로 2013년 기준 6만 5,042명

의 유기농 생산자가 집계되었으며, 이 외에도 이탈리아 4만 5,969명, 스페인 3만 462명, 

폴란드 2만 5,944명,9) 프랑스 2만 5,467명의 순으로 많은 생산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에는 2013년 기준 4만 3,000개10)의 유기농산물 가공업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

었다. 또한 2013년 기준 1,600개의 수입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업체들

의 90% 이상이 EU 15개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업자들은 선진국 시장에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 유기농 시장

  유기농지의 면적 및 생산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장

이다. 유기농제품의 수요는 유기농업으로 생산을 전환하는 농업인들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13년 기준 유럽 유기농제품의 매출은 전년 대비 6% 증

가한 약 243억 유로, EU에서는 222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

하는 추세이며, 향후 수요확대로 공급시장도 함께 증가될 전망이다. 

  2013년 유럽의 최대 유기농 시장은 독일로, 76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프랑스, 

 7) 젖소 포함.
 8) EU는 26만 명.
 9) 2012년 기준.
10) EU는 4만 2,000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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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럽과 유럽연합의 유기농 시장 발전

유럽 유럽연합(EU)

단위: 십억 유로

자료: FiBL-AMI Survey 2006-2012, Organic Data Network Surveys 2013-2015 재인용.

그림 3  2013년 자국 내 유기농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국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자료: FiBL-AMI Survey 2015. Organic Data Network 재인용.

영국, 이탈리아는 각각 44억 유로, 21억 유로, 20억의 매출을 기록하며 유기농 시장의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2번째 최대 유기농 시장이기도 

하다. 미국은 전 세계 유기농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65억 유로의 시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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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거대 소비국이다.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자국 내 농산물 수요 중 유기농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 이 3국은 자국의 농산물 시장 대비 유기농 시장이 각각 8.0%, 6.9%,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 시장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3. 유럽 유기농업정책

2.3.1. 유럽 유기농업의 법적구조

  EU의 입법절차는 EU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 유럽의회 순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갖

고 있다. 유럽의 유기농업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20세기 초이다. 유럽

이사회는 1991년 유기농 생필품에 대한 수요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기농업을 

위한 법령(2092/91)을 공포하였다. 본 법령은 유기농업의 생산, 유기농제품 표시제 및 

통제에 대한 EU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

로 유기농산물 재배에 대한 최소표준을 제정하고 세부 요구사항과 제3국으로부터의 

유기농산물 수입 및 가공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1999년에는 추가적으로 유기

농 동물 사육에 대한 규정(1804/1999)이 마련되었다. 1년 후 EU에서 유기농 동물사육

에 관한 최소표준을 적용하였으며, 유기농 사육 및 사료, 질병대비 및 축사규모와 가

축 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11)

  유럽이사회 유기농업 규정 이외에도, EU는 연합국 자체의 유기농 공통법을 제정하

여 시행하고 있다. EU는 2008년 유기농과 관련한 2개의 규정을 추가적으로 채택하였

는데, 유기농제품 표시제, 수입과 유통에 관한 내용이었다.12)    

(1) 유럽이사회 유기농업 규정

  유럽이사회는 기존의 유기농업법(2092/91)을 폐지하고 2007년 6월 28일, 유기농과 유

기농업 생산과 유기농제품 표시제에 대해 새로운 법률(834/2007)을 도입하였다. 본 규

정을 통해 EU 내에서 제공되고 거래되는 모든 단계의 유기농 생산, 유통, 통제 및 표

시제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명확한 목표와 원칙 조항을 통해 유기농 생산의 지

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일반적인 생산, 통제, 표시제에 대한 지침인은 EU 규정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유

럽의회 농업부 장관들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새로운 EU 유기농제품 상표부착 

11) 홍강훈. 2007. 독일 유기농업관련법과 연방유기농계획 . 한국법제연구원.
12)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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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와 관련된 표시제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7월 1일까지 적용되었다. 

EU 규정의 적용범위는 농산물, 수산물과 주류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상품,13) 가공식품, 

사료, 종자, 야생식물과 해초류를 포함하고 있다. 수렵 또는 포획에 의해 채집된 야생

동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2) EU집행위원회 유기농업 규정

  2008년 9월 5일 유기농 생산, 유기농 표시제, 통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889/2008)이 

채택되었다. 본 규정에서는 경작과 동물 관리 및 사육에서부터 유기농 식품의 가공과 

유통, 통제까지 모든 단계의 동식물 생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스트, 와인, 버섯, 

수산물까지 다루며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008년 12월 8일에는 제3국

으로부터의 유기농제품 수입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1235/2008)이 채택되었다. EU집행

위원회 규정에는 다음 5가지에 대한 부속서가 포함되어 있다.

  1) 비료, 토양개량제, 해충제 등 유기농에 허용된 제품 

  2) 유기농 축산물의 축사 및 활동 공간 규모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3) 유기농에 허용된 혼합사료 및 사전혼합제품의 생산용 비(非)유기농 동물 사료, 사

료 첨가제, 가공첨가제 

  4) 유기농 식품 생산 및 이스트 생산에 허용된 비(非)유기농 재료, 첨가제, 가공첨가제 

  5) 청결 및 소독(살균)용 제품

  제3국으로부터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제품 상호인정에 대한 규정은 EU 회원국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유기농업법의 목표와 원칙을 준수

하는 유기농 상품의 생산 및 통제를 감독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동일한 방법의 생산은 

한계가 있으므로 인정되는 제3국에 대해서는 수입규정 부속서 3을 통하여 명시하고 

있다. 수입규정은 아직 상호인정을 받지 않은 제3국의 유기농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U의 생산․통제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은 일반시장으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유기농 통제기구는 EU집행위원회의 유기농업법에 따라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으로

부터 권한을 승인받아야 한다. 통제기구는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의 감독을 받는

다. 제3국은 유럽과 재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의 유기농업법의 목표와 원칙과 유

사한 규정을 따르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 제품에 대해서도 인정이 가능하다. 

13) 비(非)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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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유기농업법 개정안  

  2014년 3월 EU집행위원회는 기존의 유기농 생산과 유기농제품 표시제에 대한 규정

(834/2007)을 폐지하고 새로운 유기농 생산법과 표시제에 대한 행동강령을 도입하였다. 

본 개정안은 EU 유기농 시장현황을 반영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2013

년 1~4월 유럽인들은 유기농업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개선 노력

을 보였으며 본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새로운 유기농업법에 대한 축약된 행동강

령은 다음과 같다.14)

  1) EU집행위원회는 2014년 내에 유기농업인, 가공업체, 판매업체를 위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본 안내서에는 유기농 생산, 가공, 무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공동농업정

책(CAP)의 유기농업 지원책 및 유기농업 전환에 적용되는 규정을 명시한다. 

  2) EU집행위원회는 공동농업정책(CAP) 관련 농업인과 생산자들을 위한 정보지원 제

안을 위하여 특별항목으로 유기농을 포함시킨다. 유기 수산물도 여기에 포함된다. 

  3) EU집행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역내시장과 역외시장의 유기농산물을 위한 정보 및 

홍보활동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인다.

  4) EU집행위원회는 EU 유기농제품 표시에 대하여 정기적인 소비자 설문조사와 EU 

유기농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조사 및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5) EU집행위원회는 2015년 말까지 식품 및 출장연회서비스를 위한 녹색공공조달

(Green Public Procurement)표준을 개정하고 공공조달에 유기농 요구사항을 적용하

는 특별 정보자료를 개발한다. 

  6) EU집행위원회는 미래의 유기농 생산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과 관련 생

산자들의 연구와 혁신의 우선순위 점검을 위해 2015년 회의를 소집한다.

  7) EU집행위원회는 Horizon 202015)에서 명시한 연구공유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

하여 협력과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8) EU집행위원회는 주요품목과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체 및 유기농 생산에 대

한 정기 보고서를 발간한다.

  9) EU집행위원회는 식품공급사슬의 부가가치 분배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소작농과 

식품가공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기농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유기농업 진입장벽에 대해 분석한다.

14) European Commission(2014).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2014.03.24. COM(2014) 179 final.

15) 글로벌 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하게 되는 EU의 새로운 연구와 혁신촉진 프로그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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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인증기관활동의 시너지효과와 간소화를 추진하도록 권

장한다.

  11) EU집행위원회는 EU통합세금위원회(TARif Integreé Communautaire, TARIC)에 유기

농 생산 법적 요구사항을 통합하도록 제안한다.

  12) EU집행위원회는 2015년까지 EU무역통제 및 전문시스템(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 TRACES)을 통합하여 수입품에 대한 전자인증 시스템을 개발한다.

  13)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가짜 유기농산물 방지정책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연

수 또는 사례집 발간에 협조한다. 

  14) EU집행위원회는 EU 개발정책에 따라 개도국과의 무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한다.

  15) EU집행위원회는 주요 유기농업 교역국들 간의 표준전환을 도모하고 다자간 협

정 가능성을 확대한다. 

  16) EU집행위원회는 통계 데이터와 제3국과의 교역액의 자료수집 및 분석에 노력한다. 

  17) 국제 식품규격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수산물 규정개선을 지원하고, 유기농 와

인 규정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18) EU집행위원회는 양자 간의 무역협상 시 무역상표 등록으로 EU 유기농인증 표

시를 보호하고 활용한다.

2.3.3. 세부 규칙

(1) 유기농산물

  토양은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무기질산염과 유사한 수용성 

비료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이후로 식물을 통하여 영양분을 이양할 수 있는 박테리아, 

균질과 같은 토양유기체 활동으로 토양의 자연적인 생식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유기농장의 농부들은 콩과식물과 기타 녹비작물 같은 다년생작물의 윤작을 이용하

고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학적 활동을 상승시키기 위해 축산물의 퇴비나 유기질을 투

입한다. 토양의 유기질을 유지 및 증가시키고, 토양의 안정화와 생물다양성을 보존을 

위해 기경과 같은 적합한 재배방법이 선호되며 미생물퇴비의 이용이 허용된다.

  해충, 질병, 잡초의 번식 방지를 위한 화학합성 해충제 또는 제초제의 사용이 허용

되지 않는다. 다년생작물 윤작과 적합한 재배기술은 해충, 질병, 잡초의 번식을 방지하

며, 가열처리, 무당벌레와 같은 자연천적의 이용과 유기농생산에 허용된 식물보호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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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은 허용된다.

  수확 전 3년 동안 관행농업이 시행되지 않은 자연환경, 숲, 농지에서 자란 야생식물

의 수집은 유기농 생산법으로 간주된다. 야생식물의 수확은 자연서식환경이나 수확지

역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16)   

(2) 유기축산물

  유기가축은 유기농장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야 하며, 사육 목적으로 비(非)유기적으

로 길러진 동물은 특정조건 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사육되고 유기 전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기축산물 사육에는 사육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기

본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며, 동물의 발달적, 생리적, 행동학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방목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가축의 수는 과도한 방목을 피하고, 동물

이나 분뇨로 인한 토양, 침식, 오염의 침범을 막기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토양과 물 등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다년생 윤작시스템을 개발하여 

동물들을 매년 같은 곳에서 방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기 가축사양은 상시 환기시

키거나 방목시킬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가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

나 공유지에서 유기가축을 방목하는 것과 유기농지에 비(非)유기동물을 방목하는 것

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된다. 오랫동안 가축을 묶어놓거나 격리시키는 것이 금지

되며 이는 안전성, 복지, 수의학적 근거에 의거한 사항이다. 가축의 이동기간은 동물복

지를 위해 최소화되어야 하며, 도축과 절단과 같은 고통을 주는 행위는 최소한의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번식관련 활동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하나 인공수정도 허용하고 있다. 

호르몬제나 유사물질은 수의사가 특정 동물의 치료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복제동물과 배아이식은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동물의 고통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번식사육을 선택해야 한다. 

  사료는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지역의 것을 이용하며 100% 유기농 사료를 제공해야 

유기농 제품으로 인증된다. 비(非)유기농 식물사료의 성분, 동물과 무기질 사료성분, 

사료 첨가제, 동물 영양보충과 가공첨가물에 사용된 특정 제품들은 제 16조17) 하에 허

용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16)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Plant production rules”.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eu-policy/eu-rules-on-production/plants-and-plant-products/index_en.htm).

17) 유기가축의 사료로는 무기질 사료 첨가제와 가공첨가제가 특정한 영양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됨. 성장
촉진제와 합성 아미노산은 금지되며, 포유동물은 자연적인 모유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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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예방 및 수의학적 치료 면에서 농부는 적절한 사육과 혈통유지를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적절한 방목밀도를 유지하고 위생 조건을 지키는 것은 질병을 방지하

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양질의 사료를 제공받고 운동을 하는 가축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필요시 항생제와 같은 화학적 의약품은  

엄격한 조건 하에만 허용된다. 화학약품의 사용은 생약이나 동종요법의 치료가 불가

능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면역용 수의약품의 사용은 허용된다.18)

(3) 유기농 가공식품

  유기농 가공식품은 전 생산과정에서 제품의 유기적인 상태와 중요한 성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유기농 가공식품은 일반식품과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농산

물 기반의 원료로 생산된 것이어야 하되, 물이나 소금의 첨가는 무관하다. 유기농 가

공식품의 원료로 허용되는 것으로 첨가제, 가공첨가제, 조미료, 물, 소금, 미생물 및 효

소, 무기질, 미량 영양소, 비타민, 아미노산, 특정한 영양의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미량요소 등이 있는데, 이는 EU집행위원회 규정(834/2008) 제21조에 따라 유기농 생산

에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비(非)유기농산물 원료는 제21조에서 허용되

거나 회원국들이 법적으로 허용할 때만 사용될 수 있다. 유기농 원료는 비유기농 형태

나 전환 원료로 동시에 표시될 수 없다. 전환 작물에서 생산된 식품은 한 가지 농산물 

원료만 포함할 수 있다.     

3. 유럽 내 주요 국가의 유기농업

3.1. 스페인의 유기농업

3.1.1. 스페인의 유기농업 개요

  스페인은 2013년 기준 최대 유기농산물 생산국가로, 3만 462명의 유기농 생산자가 

160만 ha의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스페인의 유기농업은 1984년 마드

리드에 비다 사나(Vida Sana)에 의해 첫 번째 유기농관련 기구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

다. 1989년, 스페인에서 첫 번째 유기농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1992년에는 비영리기구

인 스페인 유기농사회(Sociedad Española de Agricultura Ecologica, SEAE)가 설립되었다. 

18)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Regulation on Livestock”.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eu-policy/eu-rules-on-production/livestock/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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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는 지역차원의 공적인증기구(Comite Andaluz de Agricultura Ecologica, CAAE)가 

안달루시아에 세워졌고, 오늘날 이 기구는 유기농 발전을 위한 사적인증기구이자 비

영리연합체(ECOVALIA-CAAE)19)로 진화하였다. 2002년에는 첫 번째로 유기농 올리브와 

올리브유 생산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2007년에는 국가 유기농 행동강

령이 공포되었다. 

  스페인 유기농시장은 유럽 평균수준에 비하여 적은 규모이나, 지난 5년간 꾸준히 성

장해오고 있다. 유기농시장은 2012년 기준 9억 9,800만 유로를 달성하며 유럽 내 8위

를 기록하였다.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단연 스페인이 최대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주로 수출하며, 주요 수출 품목은 과일, 채소, 와인, 

기름이다. 신선 유기농산물의 최대 수출국인 반면 스페인은 가공 유기농식품의 수입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페인의 전체 유기농지 면적의 약 53.2%는 방목용 목초지로 이용되고 있고, 22.7%

는 다년생작물, 17.5%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주로 재배되는 유기농작물은 곡물과 

단백질 작물이고 그 외에 사료용 목초, 채소 순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다. 스페인의 주

요 다년생작물은 올리브, 견과류, 포도, 감귤류이다.   

그림 4  2013년 유럽 내 유기농지 비중

스페인 14%

이탈리아 12%

기타 28%

프랑스 9%터키 4%

독일 9%
체코 4%

폴란드
 6%

영국
5%

스웨덴 4%

오스트리아 5%

자료: Organic Data Network survey; FiBL-AMI 2015 재인용.

19) sociacion Valor Ecologico-Comite Andaluz de Agricultura Ecolog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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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유기농업법과 다른 규정들이 스페인 유기농업에 적용되는데, 안달루시아(Andalucia), 

카스티야 라 만차(Castilla La Mancha)의 경우에는 사적 통제기구가 유기농업 생산자들

과 가공업체들을 통제하고 있고, 아라곤(Aragon)의 경우 사적기구에서 정부 통제로 전

환되었다.20) 다른 지역에서는 EU 유기농업법 시행을 위해 반(半)공공이나 공공행정 

차원에서 통제되고 있다. 

  스페인의 유기농업 통제와 인증은 대부분 농무부 관련 또는 정부관련 지역의회나 

유기농업위원회에서 정부차원의 통제가 이루어진다. 유기농제품에 대한 국가인증표시

는 없으나 반(半)공공 또는 공적통제기구 하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명이 인증로고로 통

용되고, 공적통제기구가 없는 지역에는 사적통제기구의 인증로고가 사용된다.21) 

3.1.2. 스페인의 유기농업 정책

  스페인은 국가차원의 행동강령과 EU 농촌개발 프로그램 하의 지원정책이 대표적으

로 시행되고 있다. 일부 유기농 행동강령은 카나리 섬(Canary Islands), 카탈로니아

(Catalonia), 바스크(Basque county) 등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안달루시아와 발렌

시아에서는 새로운 행동강령이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획들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대부분의 지역은 1998년 이후 농촌개발정책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 차

이가 있는데, 각 지역은 지원 작물을 결정해야한다. 기타 지원정책으로 유기농업관련

기관(SEAE),22) FEPECO,23) INTERECO,24) ECOVALIA-CAAE25))의 홍보활동, 유기농업연

구 지원, 안달루시아 유기농 자문서비스와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여지원 등이 있다.26)  

3.2. 독일의 유기농업

3.2.1. 독일의 유기농업 개요

  독일 농업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독일에는 EU 유기 농업 관련법에 준수하

는 106만 669ha의 농지에서 유기 농산물을 재배하는 2만 3,271개의 농장이 있다고 한

다. 이는 EU 총 활용경작지의 6.4%이며, 총 유기농장의 8.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 (http://www.magrama.gob.es/es/alimentacion/temas/la-agricultura-ecologica/default.aspx).
21) 스페인 농업부 홈페이지 (http://www.magrama.gob.es)와 IFOAM의 “Spain”을 바탕으로 작성함.
22) 스페인 유기농협회. Sociedad Espanola de Agricultura Ecologica. (www.agroecologia.net).
23) 유기농식품 생산, 가공, 판매자협회. Federacion de Empresas con Productos Ecologicos de Espana. (www.fepeco.es). 
24) 공공유기농단체협회. Association of public organic control bodies. (www.interecoweb.com).
25) 비영리유기농인증 및 생태협회. Asociacion Valor Ecologico-CAAE. (www.ecovalia.org).
26) IFOAM의“Spain”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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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유기농장의 특징은 대부분 연합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독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최대 연합체인 바이오랜드(Bioland)와 데메테르(Demeter) 외에도 

다양한 연합들이 독일의 유기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 연합들의 대표인 생태 친화

적 식품산업협회(Bund Ökologischer Lebensmittelwirtschaft, BÖLW)는 2002년 유기농 식품 

가공업체들과 무역업체들이 설립한 포괄적인 유기농 산업기구이다. 

  각 연합들은 유기농업에 대한 안내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는 EU 유기농업법보

다 더 높은 수준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 유기농업법에 따라 한 농장이 

특정한 상황 하에서 유기농으로 부분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유기농 연합은 국가

보조금을 전제조건 하는 농장의 전체적인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그림 5  2013년 유럽 유기농 판매 비중

독일 31%

프랑스 18%

기타 11%

영국 9%

이탈리아 8%

스위스  7%

오스트리아 4%

   덴마크 4%

스웨덴 4%

스페인 4%

자료: Organic Data Network, FiBL-AMI survey 2015 재인용.

  2012년 독일 총 식품대비 유기농식품 판매비중27)은 1997년 대비 3.8배 증가한 70억 

4,000만 유로였다. 전체 식품시장에서 3.7%를 차지하며, 전문가들은 아직도 유기농이 

상당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 최대판매 유기농품목은 감자를 포

함한 채소이며, 전체 채소시장의 8.2%인 5억 6,170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는 빵과 베이커리 제품이 전체 베이커리시장의 5.9%, 과일이 전체 과일시장의 6.5%를 

차지하며 상위 판매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7) 식당과 출장연회서비스 부분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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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유기농식품 중 판매비율을 살펴보면, 과일 및 채소가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유제품28)이 15%, 육류와 베이커리제품이 각각 10%, 음료

와 유아용식품이 각각 6%, 조란과 음료가 각각 4%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소비자들은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유기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 앞 마당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식탁위에 올려놓는 문화를 여전히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림 6  2013년 독일의 품목별 유기농 판매 비중

과일 ‧ 채소 20%

유제품/치즈 15%

육류 10%

베이커리제품 10%

음료 6%

유아용식품 
6%

   기타 25%

조란 4%

온음료 4%

자료: AMI 2014 재인용.

  독일의 유기농식품의 약 50%는 일반시장에서 판매되고, 31.4%는 유기농식품 전문

매장, 18.5%는 기타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된다. 수출입시장에서 독일은 최대 유기농식

품 판매국이자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09에서 2010년간 유기농수입이 증

가하며 품목별로는 최소 2%부터 최대 95%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식품이 수입

품으로 전환되었다.29)

3.2.2. 독일의 유기농업 정책

  독일 유기농업법(Organic Farming Act, OLG)은 독일 유기농업의 특정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에 관해서는 EU의 유기농업법보다 더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28) 주로 치즈임.
29) 독일연방 농식품부의“Organic Farming in Germany: as of December 2014”와 IFOAM의“Germany”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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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유기농업법은 2002년 7월 15일 연방법 관보를 통하여 공포되었다. 동 제도는 

추후 2010년 11월 26일 독일 하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 하에 지속가능한 농업의 다

른 사안들을 포함시키면서 확장되었다. 독일연방유기농업제도와 다른 방식의 지속가

능한 농업30)은 유기농식품 분야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다른 사안들의 일반적인 조건들

을 향상시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적인 확장에 목표를 두고 있다. 동 제도는 농업 생

산, 자료수집, 가공, 무역, 마케팅, 소비자 등의 전 범위의 생산과정을 다루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2002년 3,480만 유로, 2003년 3,600만 유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000만 유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60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2013년에

는 1,700만 유로가 투입되었고, 추가적으로 단백질 작물 연구 시행으로 50만 유로의 

재원이 투입되었다. 2012년 이후로 독일연방유기농업제도에 포함된 단백질 작물 연구

는 2014년 중반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별연구로 분리되었다.

  독일은 지금까지 EU 내에서 유기농식품의 최대 수요를 보유하며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동물복지사육으로 생산된 유기농식품과 

지역농산물은 농업정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유기농업은 독일에게 

국가차원의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 나아가 유기농식품과 투명한 생

산과정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업의 발전은 소

비자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합리적 가격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지

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31)     

4. 결론

4.1.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기농 시장

  스페인은 유럽 최대의 유기농산물 생산국인 만큼 유기농업 관련뉴스나 동향에 대하

여 매우 민감한 국가이다. 이러한 스페인 유기농업에 큰 타격을 안겨준 것은 2011년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진 장출혈성 대장균 바이러스이다. 그 당시 바이러스가 스페

인산 오이에서 유래되지 않았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산 유기농 오이에 대

한 불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독일에서 시작된 장출혈성 대장균 바이러스로 인

한 사망자는 2011년 6월 당시에만 44명이었으며, 감염자 수도 수천 명이 넘었다. 이후

30) (http://www.bundesprogramm.de/index.php).
31) 독일연방 농식품부의 “Organic Farming in Germany: as of December 2014”와 IFOAM의 “Germany”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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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감염경로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독일 북부지역의 새싹채소와 이집트산  

호로파 씨앗이 원인 물질로 추측되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본 바이러스가 수십 명의 목숨을 거두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유기농 채소는 건강한 

삶을 제공해주는 식품, 양심적인 식품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증가해왔다. 

실제로 바이러스 발병 사망자와 감염자들도 대부분 독일 내 중산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질병에 노출된 것이다. 

  스페인은 2010년 기준 북부 유럽으로 유기농을 포함한 13만 톤 이상의 오이를 수출

하였는데 이 중 10만 톤의 오이가 스페인 남동부지역 알메리아에서 재배된다. 이 지역

은 세계 최대의 비닐하우스 지대이지만, 물과 햇볕 등 많은 요소가 부족한 지역이다. 

오이 재배를 위해 관개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1/3은 불법 

관개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자연보호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은 스페인의 불법 관개시설을 약 50만 개로 추정하

고 있다. 물과 일조량이 부족한 이곳 알메리아 지역에는 지하수가 적은만큼 이 지역에

서 재배되는 채소는 박테리아, 질산염, 병충해 방제, 잔류농약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스페인의 무분별한 국가지원금과 독일의 유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스페인의 농부들은 수익성을 보고 유기농으로 뛰어들었다. 실제로 기존 스페인정부의 

오이에 대한 지원금이 오이 개당 17~25센트였다면 유기농 오이는 개당 45센트이다. 

이처럼 스페인 알메리아 지역은 정부보조금과 수익성으로 불법 관개시설을 확장하며 

산업화되고 있다. 기존 농업의 산업화로 화학비료 및 살충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황

폐화된 토양의 회복을 위해 불어온 유기농 바람이 다시 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이다. 농업의 산업화로 잔류농약과 자연의 황폐화를 불러왔다면 유기농업의 산업화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유기농이란 산업화가 

아닌 어렸을 때 집 앞 마당에서 키운 채소, 과일과 같은 안전과 품질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32)  

4.2. 유기농업의 미래

  EU 회원국들은 유기농식품관련 업체의 EU 인증규정 준수여부를 공적 및 사적 기

구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 정기적인 검사 이외에도 비정기적 검사를 통하여 철저한 

32) Economy Insight. 산업화한 유기농, 청결함을 잃다. 2011.08.01.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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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은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3국은 유럽과 동등한 표준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위조된 인증이 넘쳐나고 

있다. 2014년 EU의 유기농업법 개정안에서도 “가짜 유기농산물 방지정책개발 및 시

행”에 대해 언급할 만큼 유기농인증 및 가짜 유기농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가짜 유기농산물 유통업체가 적발되었다. 이탈리아 연구소의 우

크라이나 지소에 있던 직원들과 몇몇 국가의 정부관리가 뇌물을 받고 유기농 검문소

에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다. 제3국에는 유기농 관련법이 

부재하거나 EU와는 다른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경우 국가

의 허가를 받은 유기농식품이 검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EU 회원국들과 동등한 조건으

로 유기농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탈리아의 일부 

기관이 여러 업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몰다비아, 카자흐스탄, 트란스니스트리아

(Transnistria),33) 루마니아의 가짜 유기농산물을 몰타를 경유하여 이탈리아로 수입한 

후, 다시 영국, 프랑스, 독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기 조직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유럽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유

기농산물은 최근 10년 동안 시장규모가 4배 증가한 반면 유럽 내 생산과 공급의 성장

률은 2배에 그쳤다. 제3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유럽 국가들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초과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였으며, 유기농식품 수출을 통하여 제3국의 생

산자들의 수익이 증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유기농업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 더 많이 필요하고 생산성이 낮아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일반 

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위조 시, 2배 이상의 차익이 생기므로 이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농산물의 유기농 위조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에서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는 유

전자조작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도 혼합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8월 라베나 항구에서 보건당국의 임의추출에 의해 유기농 대두 중 

4%가 GMO 작물로 밝혀졌다. 유럽에서는 유기농업뿐만 아니라 관행농업으로 키운 작

물 중 최대 0.9%만이 불순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적발된 대두의 수입업

33) 몰도바의 드네스트르 강 동안에 위치한 미승인 국가임. 수도는 티라스폴이며, 공용어로는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몰도바어
(키릴 문자로 표기)임.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몰도바로부터 독립하여, 드네스트르 강 동안(東岸) 전역 및 서안(西
岸)의 벤데르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음. 그러나 몰도바 공화국은 공식적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
며, 아직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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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검사결과에는 불순물 0.58% 이었다. 임의추출에서 발각되지 않을 경우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34)

  유기농업은 인류의 건강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입된 농업법이다. 그러나 

본 제도의 온전한 실현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

부가 법적기반을 견고히 조성한다고 유기농업의 기반이 탄탄해지는 것도 아니며, 생

산자가 유기농 인증규정대로 재배한다고 해서도 아니며, 소비자가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유기농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님을 유기농업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유기농식

품의 공급사슬과 이해관계자들 중 어느 한쪽의 역할과 노력이 아닌 전 단계에서의 파

트너십(Partnership)만이 유기농업을 발전시키고,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

부, 생산자, 소비자에서 나아가 유통업체, 인증업체 등 각종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

력으로 유기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4) Economysight. 가짜 유기농 범람, 유럽도 예외 아니다. 2014.08.01.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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